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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51 
절차 명령 제 11호 

3쪽 중 제 2쪽 

PCA302935 

I. 재판 경과 

1. 2019년 10월 11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시간표를 

승인하는 절차 명령 제9호를 발령하였다.  

 

2. 2020년 2월 21일자 이메일을 통해, 피청구국은 당사자들이 문서제출 및 

당사자들의 서면제출의 기한을 변동하기로 합의하여, 자발적 및 비자발적 

문서제출 기한을 2020년 3월 6일로 연장하고; 청구인의 재주장서면 제출 

기한을 2020년 6월 16일로; 피청구국의 재반박서면을 2020년 9월 18일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 제출 

기한을 2020년 11월 12일로 연장하였다고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였다.  

 

3. 동 이메일에 피청구국은,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의 

타당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할 때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고 명시하였다.   
 

II. 중재판정부의 결정 

4.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 시간표를 승인한다; 또한 

(b)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이 타당한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적절한 때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조건 하에, 

재판은 현 절차 명령의 부속서에 재 명시된 수정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지: 영국 런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후추쇠 

1단계: 제1차 서면제출 

수정 청구서면 

반박서면 (및 모든 본안 천 이의제기) 

2단계: 운서쩨출 및 버분쟁 당사자외 서면쩨출 

문서제출 요청 

문서제출 관련 이의제기 

이의제기 판련 답변 (중재판정부에 제출) 

비 분쟁 당사자의 협 정 제 11.2(4)조에 따른 

서면제출 의사 표시 

이의제기 관련 중재판정부의 결정 

비 분쟁 당사자의 협 정 제 1 1.20(4)조에 따른 

서면제출 

자발적 문서제출 및 비자발적 문서제출 

3단계: 제2차 서면제출 

재주장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답변서) 

재반박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재주장서면)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 

4단계:심리 

반대신문 대상 증인 및 전문가 통지 

심리전 회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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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 51 
절차 명령 제 11 호 

3 쪽중제 3 쪽 

청구인 2019년 4월 4일 

피청구국 2019년 9월 27일 

당사자들 2019년 11월 l일 

당사자들 2019년 11월 22일 

당사자들 2019년 12월 13일 

미국 2020년 l월 6일 

중재판정부 2020년 l월 10일 

미국 2020년 2월 7일 

당사자들 2020년 3월 6일 

청구인 2020년 6월 19일 

피청구국 2020년 9월 18일 

(청구인) (2020년 1 1월 12일) 

당사자들 2020년 11월 23일 

천원 2020년 12월 7일 

천원 2021년 l월 25일 및 
2월 l일 주간 


